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44호 2019. 3.15.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2호 2022. 1. 7.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7호 2025. 2.25.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13호 2025. 10.1.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훈령 제7호 2025. 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

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제2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및 국가데이터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

결한다. <신설 2022.1.7.>

제4조(논문심사 절차) ①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②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③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

④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

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제5조(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①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

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

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운용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문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19. 3.15.>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개정 2025. 2. 25.>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차 

심사

 - 논문 제목(논문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 요약(Abstract)  

 - 서론   

 - 본론 및 결론

 - 논문의 형식

 -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   

5점

20점

20점

30점

10점

15점

2차

심사

 - 연구 주제의 창의성 및 적절성     

 - 연구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25점

25점

25점

25점

210㎜×297㎜(백상지 80g/㎡)



■〔별표2〕<개정 2025. 2. 25., 2025. 10. 01.>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상급 학·석사과정 박사과정 상장 및 부상

최우수 1편  국가데이터처장 표창 및 상금 각 300만원 이하

우  수 1편 1편  국가데이터처장 표창 및 상금 각 200만원 이하

장  려 2편 2편  국가데이터처장 표창 및 상금 각 100만원 이하

*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